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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개요
  2021.02.22.(월) 23시 49경 00기업에서 자력선별기 회전벨트에 이물질이 박혀 회전 

벨트가 멈추자 순찰중인 재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회전벨트 내측으로 상체를 밀어 
넣고 작업하던 중 자력선별기가 불시에 가동되어 벨트와 롤러 사이에 재해자의 
신체부위(머리와 팔)가 끼어 사망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【 유사 재해사례 】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 2020.09.07.(월) 00 작업장에서 재해자가 배관 운반용 롤러설비에 파이프 지지대를 추가   
설치하려고 코팅용 대차의 이동 경로상으로 들어가 설치 장소 및 크기를 확인하던 중 전진
하는 코팅용 대차에 충돌하면서 재해자가 코팅용 대차와 롤러기둥에 끼여 사망

  ※ 코팅용 대차 : 폴리에틸렌(PE) 분말을 파이프 내면에 도포하여 표면을 코팅하는 설비

재해상황도

< 재해발생 상황도> < 자력선별기>

재해예방대책
❍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

 - 정비 등의 조정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 반드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
정지하여야 하고

 -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
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 
하여야 하고

 -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  
있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

❍ 자력선별기 안전작업 표준 매뉴얼 작성 및 준수여부 확인

 - 자력선별기 안전작업 표준 매뉴얼(이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포함)을 작성하고, 해당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게 
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

 - 정비ㆍ수리 등의 작업 수행 시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절차 및 방법, 관리감독자 배치, 불시 기동 방지
조치, 설치된 방호장치의 수시점검, 내부 작업안내 및   조작금지 경고표지 부착 등에 대한 내용을 
포함하여야 함

 - 표준 매뉴얼에 따라 해당 스위치에「정비 중 조작금지」 등의 내용이 담긴 표지판을 부착하거나, 감독
자를 자력선별기 조작 장소에 배치하여 타 작업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

❍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

 - 동 재해와 관련된 “수시”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실시


